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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정보 입수 및 관련 문의처 일람】

＊이세만 내에서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에

　의거한 이라고수도에서의 항행관제 및 항칙법( 港則法 )에 따른 나고야항(히가시( 東 )항로,

　니시( 西 )항로, 기타( 北 )항로), 욧카이치항(제 1 항로)에서의 항로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세만 및 나고야항, 욧카이치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관련 항행관제 내용을 준수함과

　동시에 본 책자에 실린 안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항행해야 함.



 
N

5 NM 10 NM

0 Km 10 Km 20 Km

0 NM

이세(伊勢)만

미카와(三河)만

욧카이치(四日市)항

나고야(名古屋)항

기누우라(衣浦)항

미카와(三河)항

쓰(津)항

마쓰사카(松阪)항

흘수 14ｍ 이상의 선박 전용
LNG 운반선

흘수 14ｍ 미만의 선박
 (서쪽 또는 남쪽에서 접근하는 선박 전용)

흘수 14ｍ 미만의 선박
 (동쪽에서 접근하는 선박 전용)

도선구 경계선

오야마(大山)

이지카(石鏡)

요로이자키(鎧埼)

키누우라

미카와(三河) 가마고리(蒲郡) 수역

미카와(三河) 도요하시(豊橋) ·
다하라(田原) 수역쓰

마쓰사카

이세만 유조 부두쇼와욧카이치(昭和四日市)
유조 부두

코스모 유조 부두

이세만 유조 부두

욧카이치항제1, 2, 3항로

나고야항 거대선(길이 
200 미터 이상의 선박)

 

 

이세만 제1호 등부표

이세만 제2호 등부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세만 제4호 등부표

이세만 제５호 등부표

이세만 제6호 등부표

도선사의 승선

　 

 

 

이세만에서의 선박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4 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 의한
「항행안전지도」에 따라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 항행방법을 
준수해야 함.
1 나고야항과 이라고수도 사이를 남쪽 항행 또는 북쪽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이세만 제 4 호, 제 5 호 및 제 6 호 등부표를 각각 좌현에 두고 통과할 것.
2 욧카이치항과 이라고수도 사이를 남쪽 항행 또는 북쪽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이세만 제 4 호, 제 5 호 등부표를 각각 좌현에 두고 통과할 것.

나고야항 일반 선박

쇼와욧카이치(昭和四日市)
 유조 부두 및 욧카이치항
코스모 유조 부두

(수선법(水先法) ［강제수선구(強制水先区)］)
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함.
(제 4 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 의한 「항행안전지도」) 다음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켜야함.
다음의 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①외국선박
②길이 130ｍ 이상의 일본국적 위험물운반선

도선사 도선점

북상 선박남하 선박

「항행안전지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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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만 제1호 등부표

다쓰마사키(立馬埼)등대

오야마 삼각점

이세만 제2호 등부표

도시지마(答志島)

스가시마(菅島)

도바
(鳥羽)항

사카테지마
(坂手島)

이지카등대

세교오세(瀬木寄瀬)동방등표

이세만 제1호 등부표

시노지마(篠島)

노지마(野島)

해
상
교
통
안
전
법

 적
용

 해
역

 경
계
선

A선

B선

C선

F선

D선

E선

오야마 삼각점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이세만 제2호 등부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지카등대

해
상
교
통
안
전
법
 적
용
 해
역
 경
계
선

가미시마(神島)

가미시마등대

세교오세(瀬木寄瀬)동방등표

（주간）

2대표기＋Ｓ기 2 대표기＋P 기

기적을 울리는 지점
（야간）

이라고수도항로 출입구 인근 해역 지정 경로
1.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a선의 서쪽 해역을 항행할 것.
・c선을 가로질러 항행할 것
2.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은
・b선의 서쪽 해역을 항행할 것.
・d선을 가로질러 항행할 것
3.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b선의 동쪽 해역을 항행할 것.
・e선을 가로질러 항행할 것
4.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은
・a선의 동쪽 해역을 항행할 것.
・f선을 가로질러 항행할 것
5.지정 경로의 자세한 내용은 ‘혼슈 남·동안 수로지’(本州南·
東岸水路誌) 제 101 호를 참조할 것.

히마카지마(日間賀島)

1 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로

2 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남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의 경로

3 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경로

4 이라고수도항로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항행한 선박의 경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가미시마등대

가미시마(神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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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이라고 ( 伊良湖 ) 수도항로 및 인근 해역 항행방법



N

이세만

나고야항

이세만 제1호 등부표

이세만 제2호 등부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세만 제4호 등부표

이세만 제５호 등부표

이세만 제6호 등부표

미카와만

이세만 유조부두

기누우라항

＜
307°－ 127°

＞

＜
3
3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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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

＞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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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

＜
1
8
1
°
－ 

0
0
1
°

＞

＜
1
9
5
°
－ 

0
1
5
°

＞＜
1
8
0
°
－ 

0
0
0
°

＞

＜
23

4°
－ 0

54
°

＞

＜285°－ 105°＞

＜
307°

－
 127°

＞

＜
3
5
0
°
－
 1

7
0
°

＞

＜285°－ 105°＞

＜265°－ 85°＞

＜
3
3
4
°

＞

＜
0
°

＞

VLCC

LNG운반선

자율규제항로

VLCC(초대형유조선)의 경우

욧카이치항 또는 임시 정박지에 가고자 하는 LNG운반선의 경우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경우

5 NM 10 NM

0 Km 10 Km 20 Km

0 NM

욧카이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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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이세만 내 해역 이용자 상호 합의

　3.1 이세만 내 자율규제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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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세만 북부 해역 묘박자제구역

Ｎ

N-①

N-②

Y-①

Y-②

Y-⑥

Y-⑦

Y-④

Y-⑤

Y-③

Ａ

Ｂ

Ｃ

Ｄ

Ｆ

Ｅ

C1

C2

C3(A)C3(B)

C3(C)

伊勢湾第五号灯浮標

3E
3W

AB(1)

AB(2)

5 NM

0 Km 10 Km

0 NM

5 Km

3E 총톤수 3,000 톤 미만 또는 중량톤수 5,000 톤 미만의 

위험물운반선 및 기타 선박의 지정 묘박지

3W 총톤수 1,000 톤 미만의 위험물운반선 및 기타 선박의 지정 

묘박지

 　　 
　 

　 

 

묘박자제구역

원유운반선 등의 묘박지

위험물운반선의 묘박지(1,600 톤 이상의 인화성 위험물운반선)

욧카이치항 대형유조선 등 대기 묘박지

이세만 제6호 등부표

이세만 유조 부두

쇼와욧카이치 유조
부두

나고야항 동항로
제2호 등표

나고야항 서항로
제4호 등표

총톤수 1,000 톤 이하
선박의 묘박지

검역묘박지

욧카이치항 제3 항로
앞바다 등부표

욧카이치항 제3 항로
제2호 등표

욧카이치항 제3 항로
제1호 등표

코스모 유조 부두

이세만 등표

Ⅰ묘박자제규제 등에 대하여

  (1) 나고야항에서의 묘박자제구역

      모든 선박은 다음 수역에서의 묘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도표중 기호 )  N- ①　　N- ②

  (2) 욧카이치항에서의 묘박자제구역

      모든 선박은 다음 수역에서의 묘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도표중 기호 )  Y- ①　Y- ②  Y- ③　Y- ④  Y- ⑤　Y- ⑥　Y- ⑦

Ⅱ나고야항 및 욧카이치항에서의 위험물운반선 지정묘박지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은 나고야해상보안부 ( 도표 AB(1) AB(2) 의 경우 ) 에 ‘정박신고서 ( 停泊届 )’를

제출하고 , 욧카이치항장 ( 도표 A B C D E F 의 경우 ) 에게

‘정박장소지정신고서 ( 停泊場所指定届 ) 를 제출해 묘박지 지정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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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카야마 ( 中山 ) 수도 개발보전항로의 묘박자제구역

【묘박자제구역】

나카야마 ( 中山 ) 수도 개발보전항로와 항로 동쪽 출입구 및 해상교통안전법 적용 해역의

경계선 사이인 폭 700 ｍ의 해역

N

5 NM 10 NM

0 Km 10 Km 20 Km

0 NM

기누우라항

니시하즈(西幡豆)어항

미타니(三谷)어항

미카와만

이세만 제2호 등부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세만 제4호 등부표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다쓰마사키등대

사쿠시마(佐久島)

시노지마

토노세(トーノ瀬)등부표

세교오세동방등표

이세만 오키노세(沖ノ瀬)등부표

② 

① 이라고수도항로 제1호 등부표

이라고수도항로 제2호 등부표

이라고수도항로 제３호 등부표

마루야마다시(丸山出し)등부표

고즈카미초(コズカミ礁)등부표

아사히초(朝日礁)등부표

가미시마
③ 

도시지마

①

②

③

Ａ

Ｂ

Ｃ

Ｄ

Ａ 나카야마수도 개발보전항로 제1호 등부표

Ｂ 나카야마수도 개발보전항로 제2호 등부표

Ｃ 나카야마수도 개발보전항로 제３호 등부표

Ｄ 나카야마수도 개발보전항로 제4호 등부표

④

⑤

⑥

④ 

⑤ 
⑥ 

히마카지마

지타(知多)반도

나카
야마
(中
山)
수도

모로
자키
(師
崎)
수도

스가시마

아쓰미(渥美)반도

노지마

나카야마수도 개발보전항로

묘
박
 자
제
구
역

 



니시하즈 어항

미타니어항

나카야마 수도

미카와만

잠수조업 주의

이세만 제2호 등부표

이세만 제３호 등부표

이세만 제4호 등부표

만외 방향：0400-0600
어항 방향：1600-1900

어선의 주요 항행 경로

일반 선박의 항로

N

5 NM 10 NM

0 Km 10 Km 20 Km

0 NM

기누우라항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다쓰마사키등대

사쿠시마

시노지마

도노세등표

세교오세동방등표

이세만 오키노세 등부표

가미시마

도시지마

①

②

③

Ａ

Ｂ

Ｃ

Ｄ

④

⑤

⑥

히마카지마

지타반도

모로
자키

 수
도

스가시마

아쓰미반도

노지마

 

어선·레저보트 주의

어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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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카와 ( 三河 ) 만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에 대하여

이라고 ( 伊良湖 ) 수도에서 나카야마 ( 中山 ) 수도에 이르는 해역에서는 1 년 내내 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저인망어선들의 항행 경로와 미카와 ( 三河 ) 항을

입출항하는 일반 선박의 항로가 교차하는 상황임 .

또한 노지마 ( 野島 ) 에서 다쓰마사키 ( 立馬埼 ) 사이의 연안 해역에서는 1 년 내내

잠수조업이 왕성하며 잠수조업에 종사하는 소형 어선들이 국제신호기 ‘Ａ기’를

게양하여 묘박하고 있음 .

상기 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어선들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해서 항행할 것 .



 

기바카나오카(木場金岡)부두 시오미(潮見)부두

긴조(金城)부두

도비시마(飛島)부두

야토미초(弥富町)

야토미((弥富)부두
기소미사키
(木曽岬) 간척지

나베타(鍋田)부두

도카이모토하마
(東海元浜)부두

고조(高潮)방파제
서쪽신호소

기타(北)항로

니시(西)항로
고조(高潮)방파제 동쪽신호소

기타하마(北浜)부두
총톤수 1000 톤 이하
선박의 묘박지

총톤수 1600 톤 이상 인화성
위험물운반선의 묘박지
（AB(1)、AB(2)）

2B

4B

3B

AB（1）

AB（2）

묘박 등 제한해역
（2B 3B 4B 5B）5B

검역묘박지

히가시(東)항로 미나미하마(南浜)부두

미나미(南) 5 구

지타시(知多市)

묘박자제구역

묘박자제구역

나고야항 동항로
제2호 등표

이세만 제6호 등부표

N-②

N-①

이세만 유조 부두
도코나메시(常滑市)

500m 0m 1000 2000 3000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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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항구별 자율규제 등
4.1 나고야항

①묘박 및 묘박자제구역

나고야항에서는 인화성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장

공지에 따라 2B、3B、4B 및 5B( 도표 참조 ) 해역에서의 묘박 또는 정류 ( 停留 ) 가

제한되어 있음 .

②나고야항 니시 ( 西 ) 항로 항행 선박의 길이 제한 ( 자체운영 )

나고야항 해사관계자들의 심의에 따라 나고야항 서항로에서는 길이 233 ｍ를

초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자제하고 있음 .

다만 나베타 ( 鍋田 ) 부두는 길이 300 ｍ 미만의 컨테이너선이면 이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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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0m 1000 3000m2000

미에군(三重郡)가와고에초(川越町)

후소(富双)지구

욧카이치시

가스미가우라
(霞ヶ浦)지구

다이쿄초(大協町)

시오하마초
(塩浜町)

이시하라초
(石原町)

구스초
(楠町)

이소즈
(磯津)

스즈카시
(鈴鹿市)

검역묘박지

N

伊勢湾シーバース

욧카이치
방파제 신호소

욧카이치 신호소

우마오코시(午起)항로

제1항로

제2항로

히가시(東)
방파제

제2 항로 사설 신호탑

제3항로

제3 항로 사설 신호탑

 

제2항로 자율 항행 조정 신호 (사설 신호)

제3항로 자율 항행 조정 신호 (사설 신호)

 

욧카이치항 제3항로를 입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 

신호에 유의해야 함. 또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선박은 제

3항로 안에서 대형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입항을 조정해야 함.(대형선박이란 총톤수 

20,000 톤 이상의 선박을 말함)

욧카이치항 제2항로를 입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다음 

신호에 유의해야 함. 또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선박은 

제2항로 안에서 대형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입항을 조정해야 함.(대형선박이란 

총톤수 3,000 톤 이상의 선박을 말함)

* 제2 항로를 항행하는 대형선박: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
　제3 항로를 항행하는 대형선박: 총톤수 20,000톤 이상의 선박

신호를 표시하는 장소

제3항로 사설 신호탑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지구 북동단

신호 종류 및 등질

자율

4초

4초마다 백색 2섬광

가와고에
(川越)

출항

신호
4초마다 홍색 2섬광

4초마다 홍색 3섬광

신호의 의미

대형선박이 제3항로를 거쳐 입항함.

대형선박이 E-1 부두를 떠나
제3항로를 출항함.

대형선박이 제3항로를 거쳐 출항함.

500 GT 이상의 선박

항로 안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출항을 조정함.

항로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입항을 조정한다

항로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입항을 조정한다

500 GT 미만의
선박

입출항 가능

신호를 표시하는 장소 신호 종류・방법 신호의 의미 500 GT 이상의 선박 500 GT 미만의
선박

제2항로 사설 신호탑
(가스미가우라지구 남동단)

자주

6초

6초마다 청색 1섬광

6초

6초

자율

선회중

신호 6초마다 홍색 2섬광

6초마다 홍색 1섬광

대형선박이 제2항로를 거쳐 입항함.

대형선박이 k-9 부두를 떠나 선회 중

대형선박이 제2항로를 거쳐 출항함.

항로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출항을 조정한다

항로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입출항을 조정한다

항로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출항을 조정한다

입출항 가능

입항

신호

4초

4초

가스미가우라
(霞ヶ浦)
 
출항

신호

입출항 가능

입출항 가능

입항

신호

자

출항

중

신호

입출항 가능

입출항 가능

4.2 욧카이치항

제 2 항로 및 제 3 항로에서는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항로 안에서 대형선

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설 신호탑’의 점멸등을 이용해

항행조정신호를 표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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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0m
1000

3000m
2000

N

잇시키항

고와
(河和)항

잇시키항 앞바다 등부표

야하기가와(矢作川)
하구 앞바다 등부표

기누우라항구
등부표 검역묘박지

Ｅ- ③

Ｅ- ④

Ｅ- ②

Ｅ- ⑥

Ｅ- ⑦

Ｅ- ⑤

Ｅ- ⑧

Ｅ- ①

Ａ

Ｂ

Ｃ

Ｄ

Ｗ- ①

Ｗ- ②

Ｗ- ③

Ｗ- ④

Ｗ- ⑤

Ｗ- ⑥

니시(西)
방파제

기누우라항 히가시(東)
방파제 니시(西)등대

2호지3호지

1호지

히라사카(平坂)지구

잇시키
(一色)지구

　

　

　

4호지

9호지

7호지

다케토요 기타(北)부두

다케토요초(武豊町)

기누우라항

3
4
0

1
6
0

방파제 밖 묘박지1
3,000GT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묘박지
(반경 200 m) E-①~ ⑧

방파제 밖 묘박지2
3,000GT 이상 10,000GT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묘박지 (반경 300 m) w-①~⑥

방파제 밖 묘박지3
10,000GT 이상의 선박이 이용하는 묘박지
(반경 400 m)A~D

묘박자제해역

지타(知多)만 항외 자율규제묘박지 및 묘박자제해역도

4.3 기누우라항

방파제 밖 묘박지 및 묘박자제구역은 기누우라항의 선박대리점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검역사무소 및 해상보안서가 상호 협조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아래 도표 ‘지타 ( 知多 ) 만 항외 자율규제묘박지 및 묘박자제해역도’에 따라 적절하게

묘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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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토초 미유키하마
(御津町御幸浜)

미토초 사와키하마
(御津町佐脇浜)

도요카와시
(豊川市)

가타하라(形原)
어항

자율규제수역

항로진입통보선
(Ａ선)

하시다하나(橋田鼻)등대

다하라시
(田原市)

오마에자키(御前崎)

진노니시
(神野西)부두

도요타 다하라
(トヨタ田原)부두

아케미(明海)
부두

히메시마
(姫島)

시라하마(白浜)

진노히가시
(神野東)부두

후나토
(船渡)부두

다하라만

도요하시시
(豊橋市)

500m 0m 1000 3000m2000

미카와항 도요하시항로를 항행할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야 함.

① 대상선박

길이 100ｍ 이상의 선박(도요하시항로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한함)

② 자율규제 사항

(가) 대상 선박은 자율규제수역 안에서 다른 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거나 추월하지 말아야 함.

(나) 대상 선박이 자율규제수역 안에서 다른 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선박을 우선으로 해야 함.

대상 선박은 다음 상황에서 ＶＨＦ무선으로 ‘미카와만 포트 라디오 제2
(みかわわんポートラジオ第２)’를 호출해, 다른 대상 선박들의 운항 
동태를 파악하여 자율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입항하고자 하는 대상 선박이 항로진입통보선(Ａ선)을 통과할 때. 다만 
묘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운항 개시 시점.
②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부두를 떠날 때.

가마고리시(蒲郡市)
가마고리 부두

미타니 어항

오시마(大島)

4.4 미카와항

미카와항 도요하시 ( 豊橋 ) 항로를 항행할 경우 다음 규칙에 따라야 함 .

① 대상선박

　길이 100 ｍ 이상의 선박 ( 도요하시항로를 입출항하는 선박에 한함 )

② 자율규제 사항

　(a) 대상 선박은 자율규제수역 안에서 다른 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되거나 추월하지 말아야 함 .

　(b) 대상 선박이 자율규제수역 안에서 기타 선박과 서로 마주치는 상태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선박을 우선으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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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정보 입수 및 관련 문의처 일람  

1.  이세만 내에서의 청취 가능 VHF（CH16）
 

호출 채널

이라고수도항로 
항로통보
확인변경통보
위치통보

위치통보
이라고수도항로 인근
항로에 관한 졍보

CH13 위치통보
나고야항 인근 항로에
관한 정보

CH14

CH22

CH12

CH20

CH11

CH12

CH11

CH12

이세 미카와만 파일럿
이라고 파이롯토
(이라고 파일럿)

CH16 CH68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

CH16

도선업무 관련 통신
00:00～

2400

00:00～
2400

00:00～
2400

나고야호안(나고야 보안)

육상국 콜사인 통화권
집무
시간

적용

미카와항

나고야 포오토 라지오
(나고야 포트 라디오)

욧카이치 포오토 라지오
(욧카이치 포트 라디오)

이세완 마아치스
(이세만 VTS)

나고야 하아바아 레에다
(나고야 하버 레이더)

이세만 내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

CH16
00:00～

2400

00:00～
2400

00:00～
2400

00:00～
2400

이라고수도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나고야항 해상교통센터

나고야항

욧카이치항

기누우라항
미카와완 포오토 라지오
(미카와만 포트 라디오)

미카와완 포오토 라지오 니
(미카와만 포트 라디오 2)

항만 업무 관련 통신

항만 업무 관련 통신

항만 업무 관련 통신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

이라고수도 통과 후의 미카와만 내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

이라고수도 앞바다 60 해리CH16 CH12

CH16

CH16

CH16

 

 
 
2.  항행안전정보 입수처 및 연락처  
 

나고야 해상보안부 MISS

욧카이치 해상보안부 MICS

이세만 해상교통센터

나고야항 해상교통센터

    http://www6.kaiho.mlit.go.jp/04kanku/nagoya/

http://www6.kaiho.mlit.go.jp/04kanku/yokkaichi/

http://www6.kaiho.mlit.go.jp/isewan/

http://www6.kaiho.mlit.go.jp/nagoyako/

 

       

       

      

 

    

   

   

     

     

통화 채널

CH13

CH14

CH22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

항구명

나고야항

욧카이치항

기누우라항

미카와항

항장

나고야항장

욧카이치항장

기누우라항장

미카와항장

담당 부서

나고야 해상보안부

욧카이치 해상보안부

 기누우라 해상보안서

미카와 해상보안서

전화번호

052-661-1615

059-357-1741

0569-22-4999

0532-3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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